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 상 욱 의원

존경하는 선배·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 이

상욱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

께 지난 2월 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

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‘제안설명’을 드리게 된

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,

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간 대면을 최소화하고

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. 하지만 온라인 교육

의 일방향적 한계로 인해 취업을 앞두고 있던 학생들과 청년들은

학교 선배와의 교류가 없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어디 한 군데

제대로 질문할 곳도 찾지 못하고, 취업 시장 문을 두드릴 수밖에



없었습니다.

서울시는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조례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

도 불구하고 펜데믹 상황 하에서 생겨난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책

을 마련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이후 언제 다시

발생할지 모를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

속에서도 모든 학생,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준비

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

니다.

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,

청년 취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

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 이 조례에서 “지속적

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ž지원”이란 감염병의 발생·유행 또는

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해 청년 취업

지원 정책이 축소·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.

이에 따라 시장이 청년 취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지원을 효율적

으로 할 수 있도록,



청년 취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 내용을 명시

하고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
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